
[별  1] <개  2012.8.22>

편의시  치 대상시 ( 3조 )

1. 공원

2. 공공건   공 이용시

가. 1종 근린생 시  

  (1) 퍼마 ·일용품(식품·잡 · · 구· ·건축자재· 약품ㆍ 료 등) 

등  소매  동일  건축 ( 나  지 에 2동 이상  건축 이 있는 경우

에는 이를 동일  건축  본다. 이  같다) 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닥면  

합계가 300 곱미  이상 1천 곱미  미만인 시

  (2) 이용원·미용원·목욕장  동일  건축  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닥면  

합계가 500 곱미  이상인 시

  (3) 지역자 , 출소, 지구 , 우체국, 보건소, 공공도 , 국민건강보험공단ㆍ

국민연 공단ㆍ 국장 인고용공단ㆍ근 복지공단  지사, 그 에 이  사  

용도  동일  건축  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닥면  합계가 1천

곱미  미만인 시  

  (4) 소

  (5) 공 장실

  (6) 원· 과 원· 원·조산소(산후조리원  포함 다)  동일  건축  에  당

해 용도  쓰이는 닥면  합계가 500 곱미  이상인 시

  (7) 지역 동  닥면  합계가 300 곱미  이상인 시

나. 2종 근린생 시

  (1) 일 식  동일  건축  에  당해 용도  쓰이는 닥면  합계가 

300 곱미  이상인 시

  (2) 게 식 · 과  1종 근린생 시 에 해당 지 니 는 것  

동일  건축  에  당해 용도  쓰이는 닥면  합계가 300 곱미  이

상인 시

  (3) 마시 소  동일  건축  에  당해 용도  쓰이는 닥면  합계가 

500 곱미  이상인 시

다.   집회시

  (1) 공연장(극장· ·연 장· 당· 어커스장 타 이  사  것  말

다)  람  닥면  합계가 300 곱미  이상인 시

  (2) 집회장( 식장·공회장·회 장 타 이  사  것  말 다)  동일  

건축  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닥면  합계가 500 곱미  이상인 시

  (3) 람장(경마장·자동차경주장 타 이  사  것  말 다) 



  (4) 시장( ·미 ·과 · ·산업 시장· 람회장 타 이 사  

것  말 다)  동일  건축  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닥면  합

계가 500 곱미  이상인 시

  (5) 동·식 원(동 원·식 원· 족  타 이  사  것  말 다)  동일

 건축  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닥면  합계가 300 곱미  이상인 

시

라. 종 시

     종 집회장( 회· 당·사찰· 도원 타 이  사  것  말 다)  동

일  건축  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닥면  합계가 500 곱미  이상

인 시

마. 매시

     도매시장·소매시장·상  동일  건축  에  당해 용도  쓰이는 닥

면  합계가 1천 곱미  이상인 시

. 료시

  (1) 병원(종합병원·병원· 과병원· 병원· 신병원  요양병원  말 다)

  (2) 격리병원( 염병원·마약진료소 타 이  사  것  말 다) 

  (3) 삭  <2012.8.22>

사. 연구시 ( 2종 근린생 시 에 해당 는 것  외 다)

  (1) ( 원ㆍ 등 · ·고등 · · , 그 에 이에 

는 각종 를 말 다)

  (2) 원(연 원 타 이  사  것  포함 다)·직업훈 소· 원(자동차 원

과 도 원  외 다) 타 이  사  용도  동일  건축  에  당

해 용도에 쓰이는 닥면  합계가 500 곱미  이상인 시

  (3) 도  동일  건축  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닥면  합계가 1

천 곱미  이상인 시

. 노 자시

  (1) 동  시 (어린이집· 동복지시 , 그 에 이  사  것  1종 근

린생 시 에 해당 지 니 는 것)

  (2) 노인복지시   장 인복지시

  (3) 그 에 다른 용도  분 지 니  사회복지시

자. 시

  (1) 생 권 시 (청소 ·청소  집· 스 스  그 에 이  사

 것)

  (2) 자연권 시 (청소 원·청소 야 장, 그 에 이  사  것)

차. 운동시 (동일  건축  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닥면  합계가 500 곱



미  이상인 시 에 다)

  (1) 체

  (2) 운동장( 상·구 ·볼링· ·스 이트· 울러스 이트·승마·사격·궁

도·골  등  운동장  말 다)과 운동장에 부 는 건축

카. 업 시

  (1) 공공업 시   국가 또는 지 자 단체  청사  1종 근린생 시 에 해

당 지 니 는 것

  (2) 일 업 시  업소·사 소·신 사· 스 (업 를 주  는 건축

이고, 분양 또는 임 는 구획에  일부 식    있도   건축

 국토해양부장 이 고시 는 에 합  것  말 다) 그 에 이  사

 용도  동일  건축  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닥면  합계가 

500 곱미  이상인 시

  (3) 일 업 시 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 공단ㆍ 국장 인고용공단ㆍ근

복지공단  그 지사(동일  건축  에  해당 용도에 쓰이는 닥면  합

계가 1천 곱미  이상인 시 만 해당 다)

타. 시

  (1) 일 시 (   여  객실 가 30실 이상인 시 에 다)

  (2) 시 ( · 상 · 국 통 ·가족   양 도미니

엄)

. 공장

  품  조·가공(염색·도장· ·재 ·건조·인쇄 등  포함 다) 또는 리

에 계속  이용 는 건출  「장 인고용 진  직업재 법」에 라 장

인고용 가 있는 사업주가 운 는 시

. 자동차 시

  (1) 주차장

  (2) 운 원

거. 시

  도소  구 소

. 송통신시

  송국· 신 국 그 에 이  사  용도  동일  건축  에  당해 용도

 쓰이는 닥면  합계가 1천 곱미  이상인 시   

. 지 시

  (1) 장시

  (2) 당(종 시 에 해당 는 것  외 다)

러. 게시



  (1) 야외 당·야외극장·어린이회  타 이  사  용도  동일  건축  

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닥면  합계가 1천 곱미  이상인 시

  (2) 게소  동일  건축  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닥면  합계가 300

곱미  이상인 시

. 장 식장[ 료시  부 시 (「 료법」 36조 1 에 른 료  종

에 른 시  말 다)에 해당 는 것  외 다]  동일  건축  에

 해당 용도에 쓰이는 닥면  합계가 500 곱미  이상인 시

3. 공동주택

가. 트

나. 연립주택( 가 10  이상인 주택에 다)

다. 다 주택( 가 10  이상인 주택에 다)

라. 사 :  또는 공장 등  생 또는 종업원 등  여 사용 는 것  

공동취사 등    있는 구조이 , 독립  주거  태를 갖추지 니  것

 30인 이상이 는 시 에 다.

4. 통신시

가. 공

나. 우체통


